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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 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회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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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내용 및 결과

저작권법 제 조의 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

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건 안건번호 제

호 호

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

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 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

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

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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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년 공개

된 국내외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광대들

풍문조작단 영화 앵그리 버드 독수리왕국의 침공 등

의 사안들로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

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

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

위원 본건 심의대상물은 영화 등의 복제물로서 저작권자의 이용허

락을 받은 바 없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

며 합법적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여 시정권고가 타당하다

고 판단됨

위원 호부터 호까지 건은 최신 영화 라이언킹

등을 불법 복제전송한 것이므로 시정 권고를 가결함

년 제 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
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


